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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제 물리적 방호체제의 강화를 위해 IAEA 주관하에 회원국을 중심으로 약 

2년간의 논의를 토대로 현재 핵물질 방호협약의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에의 

조속한 대처를 위해 동 협약의 개정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강화추세에 부응하고 국내 

물리적방호체제의 재정립과 더불어 방사능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방사능 방재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물리적방호 관련법규의 현황과 동 법안의 제정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이행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사전에 반영함으로써, 동 법규의 제정에 따른 국내 물리적방호 

체제의 이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As a part of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regime of physical protection, the “Legal 
and Technical Experts Meeting” to prepare a draft amendment of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INFCIRC/274/Rev.1) has been held under the 
auspices of IAEA Secretariat, based on the results of about  two-year discussion 
related to its amendment among the Member States. In addition, terrorism of last 
September in the United States has made the amendment work of the Convention speed 
up to quickly cope with the real threat of nuclear facility, and the Diplomatic 
Conference for its amendment would be held at the end of this year.  In order to meet 
these international strengthening trends and to prepare the measures against radiological 
emergency with the re-establishment of domestic protection system, Korean 
government has currently pursu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Law for Physical 
Protection and Measures against Radiological Emergency’. This paper suggests the 
consideration on domestic status of the legal system, the trend of its legislation and the 
effective measures for its implementation, to efficiently maintain domestic system of 
physical protection. 

 



1. 서   론 

 

최근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에 따라 물리적 방호 분야는 핵물질의 불법 이전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지와 같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에 봉착해 있으며, 특히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및 북한의 핵 의혹 등으로 

인하여 핵물질이 타국에 불법 유출 또는 거래됨에 따라 더욱 국제적인 중대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1,2,3,4]. 이에 따른 국제적인 물리적방호 체제의 강화를 

위해 IAEA는 기존의 국제 권고안(INFCIRC/225/Rev.3)을 강화하여 새로운 국제 
권고안(INFCIRC/225/ Rev.4) 을 개정·채택('98.10.29)하였으나 회원국간의 입장 
차이로 실효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핵물질 방호협약(INFCIRC/274/Rev.1)'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실무단 회의가 IAEA 사무국 주관하에 회원국을 중심으로 약 2년 

동안 개최되었으며, 결국 회원국의 동의하에 동 협약의 개정 논의에 합의하였다. 

더구나 9.11 미국 테러 사건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이 현실적인 사안임을 

국제적으로 공감하도록 하였으며, IAEA 사무총장의 핵물질 방호관련 결의안 채택을 

비롯하여 IAEA 물리적방호 프로그램의 전면 재검토에 이어 핵테러 방호를 위한 

IAEA 기금 조달방안에 대해 회원국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동 협약의 개정 초안작업을 위한 법적, 기술적 전문가 회의는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보다 가속화되었으며, 동 회의는 현재까지 2차에 걸쳐 개최됨으로써  

실질적인 개정 방향과 방법론이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6월에 

개최될 최종 3차 초안작업 회의에서 동 협약 개정안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어 

9월 IAEA 이사회에 상정됨으로써 연말에 회원국을 중심으로 외교 회의(Diplomatic 

conference)의 개최를 통하여 개정회의를 가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국제 

물리적방호 체제의 강화를 위한 국제 동향이 가시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물리적방호 체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측면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의 보완이나 개선 방안의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강화추세에 부응하고 국내 물리적방호체제의 재정립과 더불어 방사능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방사능 방재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입법조치와 관련하여 국내 물리적방호 관련법규의 

현황, 국제 동향에 따른 국내 체제 및 입법추진중인 법안의 제정 동향을 분석, 

고찰하고 향후 이행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사전에 반영함으로써, 동 법규의 제정에 

따른 국내 물리적방호 체제의 이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2. 물리적방호관련 법체계의 현황 고찰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핵물질에 대한 방호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동참의 요구와 국내 체제 정비의 목적으로 

‘핵물질 방호협약(INFCIRC/274/Rev.1)’에 가입(‘82. 4. 7)하였다.  이후 국가 
물리적방호 체제의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서 원자력법의 개정('95.1.5)과 더불어 기

존의 국제권고안(INFCIRC/225/Rev.3)에 준한 물리적 방호 규정 및 검사 규정이 
신설되었다(1995. 1.). 또한 물리적방호상의 실질적인 이행규정인‘특정핵물질의 방

호 규정에 대한 작성지침(제96-28호)’과‘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제96-29호)’이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시로 제정되었다(1996. 7. 23).  이에 따라 원자력 관계 사업자

는 해당 사업소별로 물리적방호 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기한 검사 규정에 따라 이행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실질적으로 검사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국내 물리적방호 법

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기존의 국제권고안(INFCIRC/225/Rev.3)을 토대로 규정되
어 있으며, 동 협약의 개정과 직결되는 새로운 국제권고안((INFCIRC/225/Rev.4)의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른 국내의 물리적방호관련 이행측면

을 고찰하면, 그 방호 대상에 따라 핵물질의 경우는 원자력법이 적용되나, 원자력시

설의 경우는 국가중요시설로서 국가보안목표 "가" 등급에 해당되며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대통령령 제10478호)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

의 원자력 시설은 원자력법상 과학기술부 장관의 고시 제96-28호 및 29호가 적용

됨은 물론 대통령 훈령 제28호 및 46호가 중복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의 특수한 물리적방호 법체계와 제도적인 측면은 방호유관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시설측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제도적으로 일관성있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국제 강화추세에 따른 핵물질 방

호협약의 개정 초안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국내적으로도 이에 효율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3. . . . 국제 강화추세에 따른 제정 동향 

 

가. 물리적방호의 기본원칙에 따른 국내 체제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핵물질 방호협약의 개정관련 전문가 회의 및 실무단 회의에서 

회원국이 합의한 문서(WP-13)의 주요 핵심인 '물리적방호의 기본원칙[5,6,7]'은 동 

방호협약의 개정 초안작업 회의의 주요 관건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현재의 국내 

방호체계를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도표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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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E : E : E : 책임책임책임책임 분담분담분담분담

전반적인전반적인전반적인전반적인 보완보완보완보완 필요필요필요필요
J : J : J : J : 품질품질품질품질 보증보증보증보증

((((Quality Assurance)Quality Assurance)Quality Assurance)Quality Assurance)

유기적인유기적인유기적인유기적인 협의체협의체협의체협의체

필요필요필요필요
D : D : D : D : 방호방호방호방호 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

체계적인체계적인체계적인체계적인 방호방호방호방호 수준수준수준수준/ / / / 
방호방호방호방호 대책대책대책대책 필요필요필요필요

I : I : I : I : 심층심층심층심층 방어방어방어방어
((((Defense in depth)Defense in depth)Defense in depth)Defense in depth)

평가평가평가평가, , , , 검사검사검사검사 및및및및 이행이행이행이행
체계체계체계체계 보완보완보완보완 필요필요필요필요

C : C : C : C : 입법입법입법입법 및및및및
규정규정규정규정 조치조치조치조치

위협평가위협평가위협평가위협평가 및및및및 방호방호방호방호
요건요건요건요건 필요필요필요필요
----불법이전불법이전불법이전불법이전/ / / / 사보타지사보타지사보타지사보타지

H : H : H : H : 단계적단계적단계적단계적 접근접근접근접근

((((방호방호방호방호 요건요건요건요건))))
확확확확 립립립립

B : B : B : B : 국제국제국제국제 운송중운송중운송중운송중

의의의의 책임책임책임책임((((강화강화강화강화))))

현재의현재의현재의현재의 위협위협위협위협 평가에평가에평가에평가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개선개선개선개선 필요필요필요필요

G : G : G : G : 위협위협위협위협((((방호방호방호방호 체계체계체계체계))))확확확확 립립립립A : A : A : A : 회원국의회원국의회원국의회원국의 책임책임책임책임

국내국내국내국내 현황현황현황현황기본기본기본기본 원칙원칙원칙원칙국내국내국내국내 현황현황현황현황기본기본기본기본 원칙원칙원칙원칙

 
 
 
 



상기한 분석 결과를 고찰할 때, 회원국이 합의한 물리적방호 기본원칙의 내용은 

국제권고안에서 발췌된 내용이지만, 결국 회원국에 대한 '설계기준 위협(design 

basis threat, DBT)'의 정립 문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

른 국내 물리적방호 체계 측면에서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거의 미흡한 실정이므

로 향후 국가차원의 사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동 기

본원칙은 회원국의 방호체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12가지의 방호요건 및 요소에 

대해 국내의 현황과 분석한 결과, 회원국의 방호 책임을 비롯한 보안문화 확립 등

의 몇 가지 요소는 국내 방호체제에 확립 또는 규정되어 있으나, 특히 DBT의 개념 

정립을 비롯한 위협의 평가, 이에 따른 단계적 방호요건의 확립, 심층방어, 이행 검

증을 위한 품질보증 측면은 국내의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

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국제 강화추세에 부응

하고 국가 물리적방호 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방호 협의

회(가칭)'의 구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의 추진 내용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핵물질 

방호협약의 개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6월에 개최될 최종 3차 

초안작업 회의에서 동 협약 개정안을 마무리한 후, 9월 IAEA 이사회에 상정됨 

으로써 연말에 회원국을 중심으로 외교 회의(Diplomatic conference)의 개최를 

통하여 개정회의를 개최할 추세이다.  이와 같이 구체화 되어가는 국제 물리적방호 

강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물리적방호 체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측면을 보완함과 동시에, 원자력분야의 방사능재해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총체적 

이고 실효성있는 법규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하에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배경하에 제정을 

추진 중인 동 법안은 기존의 방사능 방재관련 규정이 주로 자연적인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원자력 시설에의 인위적 위협에 대한 사전 

조치 및 사후 조치를 규정하는 물리적방호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방사능 방재 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법체계에 따른 이행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면, 1) 기존의 물리적방호 법규를 원자력 

법에서 발췌하여 방사능 방재 규정과 연계시켜 동 법안에 반영하고, 2) 용어의 

정의에 물리적방호관련 용어의 정립, 3) 물리적방호의 목표 설정 및 적용 범위, 4)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4) 위협 평가에 대한 대책 수립, 5) 물리적방호 

협의회의 구성, 6) 물리적방호 작성 규정 및 검사 규정, 7) 위협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 8) 기밀 유지, 9) 국제협약과의 관계, 10) 국제운송중의 책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계기관에의 회람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제정에 따른 효율화 방안  

 

가. 법적, 제도적 체제상의 효율화 방안  

  국가 물리적방호 체제의 정립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의 방호관련 법규 

및 이행체제 등을 바탕으로 국내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방안은 현실적으로 국내의 



제도적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해 상

충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개선 방안 또는 해결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제적인 강화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

내 물리적방호 체제상의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고찰함으로써 국가 차

원의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위협 평가에 대한 대책  

최근 미국의 테러 사건에 따른 국제적인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원자력 시설에 대

한 테러를 포함한 악의적인 행위, 즉 사보타지와 불법거래 및 사이버테러 등에 대

한 대책 마련에 세계적으로 부산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수사국(FBI)을 대

테러 전문기관으로 개편을 추진중이고, 또한 중앙정보국(CIA)에 대해서도 테러 방

지를 위한 막대한 예산(약 1조 3천억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 정부기관의 인테넷 웹사이트에서의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이트의 

폐쇄 또는 접속을 철처히 제한하고 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10월 12일에 

전국의 원자력발전소 위치와 운영상황에 관한 웹사이트의 폐쇄 및 정보 제한을 하

고 있고 그 외에도  교통 지도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접속이나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

공 사이트의 접속을 삭제 또는 통제하고 있다[8]. 이러한 관점에서 테러행위는 국

제적인 중대 사안임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과 월드컵의 유치 

및 미국관련 기관의 소재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안전지대로서의 

보장을 받기는 어려운 현안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비상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과학기술부내에 원자력방재과가 10월 4일

부로 신설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추세에 비추어, 국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책은 원

자력시설에 대한 테러를 포함한 사이버 테러, 사보타지, 반핵단체 및 노동쟁의에 따

른 무력 행위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위협과 향후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선행되

어야 하며 이러한 개념은 '핵물질 방호협약'의 개정관련 회의에서 회원국이 합의한 

'물리적방호 목표 및 기본원칙'에 명시된 사항인 동시에 바로 IAEA의 국제권고안이 

회원국에 대해 규정하는 '설계기준 위협(Design basis threat, DBT)'의 정립 문제와 

직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위협 기준관련 법적, 제도적 측면을 고찰하면,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위협 정의만이 우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보안상 시설 구분에 있어서 국가 보안목표에 따른 "가, 나, 다"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원자력시설은 '가'급 중요시설에 해당된다[9]. 이에 따라 국내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는 국가안보의 특수한 상황으로 분단상황에 따른 시설의 보

안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기한 바와 같은 DBT에 따른 방호 철학의 개

념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물리적방호 강화 추세를 비롯

한 비상 사고에의 사전 대비 차원에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위협에 대한 평가체제

의 구축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된 일본의 체제구

축 현황은 '위협의 분석평가'를 위해 4년간을 통하여 추진하였고 '핵물질방호 평가

방법 조사'를 약 10년에 걸쳐 추진해 온 사례가 있다. 
 
(2) '국가 물리적방호 협의체(가칭)' 구성 

  국내 물리적방호 체제의 법적,제도적 측면을 고찰하면, 원자력법상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방호에 대한 인허가 및 책임은 과학기술부의 

소관이나, 원자력 시설은 또한 국가 중요시설로서 시설 보안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국가정보원법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설측에서는 방호 유관기관의 중복적인 보안 규정과 보안 감사가 중복적으로 시행

되고 있다.  이는 국내의 물리적방호관련 유관기관이 국가정보원, 과학기술부, 국방



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내무부, 해양수산부 등 대략 10여개의 기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물리적방호관련 현안 사안들, 예를 들

면 '핵물질 방호 협약'의 개정 추세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입장과 대책 마련을 비롯한 

국내 물리적방호 관련 법규의 정비 또는 이행방안의 조율 등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방호유관기관간에 상호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3개의 물리적방호 협의

체, 즉 국가 물리적방호 체제 정립 및 관련정책의 결정을 위한 '핵물질 방호 전문부

회', 방호유관기관 간의 의견 조율 및 법규 운용을 위한 '핵물질 관계성청 협의회' 

및 시설차원의 방호대책 마련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방호지침 조사위원회'를 약20

년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따라서 국가 물리적방호 체제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의 결정을 비롯한 이행방안

의 효율화 측면을 고려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방호유관기관간의 의견 수렴과 조율

을 위한 '국가 물리적방호 협의체(가칭)'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동 협의체

의 구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일본의 경우처럼 3개의 협의

체를 운용하는 방안보다는 3가지의 기능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통합된 협의체의 

성격이 국내의 여건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성 방안으로

서 별도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현재 상설 중인 정부 부처내의 비상대책위

를 비롯하여 과기부내의 관련 위원회의 역할에 물리적방호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시설측을 포함한 관련기관의 관계자를 참석시키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이행 체제상의 효율화 방안  

  국가 물리적방호 체제의 정립과 토착화를 위해서는 국제 물리적방호 강화 동향을 

비롯한 국내외 물리적방호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래할  국제적인 강화

추세에 대비하여 원활한 국내에의 적용 및 이행을 위해 국내의 법적, 제도적 물리

적방호 체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도

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더구나 물리적방호의 특성상 강력하고 명확

한 국내외 규정이 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행측면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물리적방호 체제는 회원국의 책임하에 방호

관련 국내외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제 물리적방호 체제의 유지 

관리는 성취하기 어려우며, 결국 그 피해는 회원국에게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제적인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사전 대비를 비롯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내 법적, 제도적 

체제의 이행측면을 면밀하게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국가 물리적방호 체제 구축

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검사용 지침서의 마련 

  국내 물리적방호 체제의 이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전 인식도모

와 검사에 적합한 지침서가 필요함은 물론, 수검하는 시설측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검사 내용 및 항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상호간에 효과적인 검사제도를 정착해 가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하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자력법관련 

과기부장관 고시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에 대한 작성지침(고시 제

96-28호)'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검사규정(고시 제96-29호)'을 

근거로 검사를 이행시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검사용 지침서(Check list)'를 시설 

방호용과 운반방호용 지침서로 구분하여 마련하였다.  이 지침서는 작년 10월 중순

경에 원자력 시설,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동 지침서를 활용하여 검사를 수행한 바 

있고,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서로서의 개선을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



이다. 이와 더불어 합당한 검사를 위한 기준 개발과 이행 절차서 등의 마련을 통하

여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이행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만이 실질적인 국가 물리적방호 

이행측면에서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행관련 기준 개발 및 절차서 준비 

  국내 물리적방호 체제의 이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병행되어야 할 방안은 물리적방

호 심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있는 체계로 추진

될 필요성이 있다. 즉 상기한 '검사용 지침서'는 단지 국내 관련법과 해당 고시에 

근거하여 지침의 성격과 Check list의 준비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 차원의 심사 및 검사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

가 국가 차원 및 시설차원의 이행 절차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어야만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고 국내외의 검사 기준에 상응하는 

심사 기준과 검사 기준의 개발이 시급하며, 또한 실제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할 경우에 그 기준에 따른 실질적인 이행 절차서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준 개발과 이행 절차서의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 조

사와 더불어 관련 법규 및 지침서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연구 수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방호기술 개발의 구축 지원 

국내 물리적방호 체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 즉 국제 

동향 및 국내외 법적, 제도적 현황 분석을 통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방법론과 지침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이행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이행 

방안과 기준에 따라 시설측의 부담 경감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방호기술개발 분야는 물리적방호 차원의 이행 분야와 무관하다고 생

각되기 쉬우나,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측면과 이행상의 측면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술기준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토착화된 방호 기술을 정립함이 절실하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이행측면에서의 방호기술 개발은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자료 

분석을 토대로 심사 및 검사 업무의 기준 설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어야 만이 결국 

국가 물리적방호의 이행 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MPC&A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러시아를 포함한 신생독립국들의 와해된 물리적방호체제에 대한 기술지원의 일환으

로 국제 물리적방호기준에 따른 이행체제 구축을 병행해 오고 있다[10,11,12] 

  또한 일본의 경우는 '90년 초반부터 약 10년에 걸쳐 핵물질 방호관련 기술개발

을 통하여 관련 기술기준을 도출하고 이행 분야와 정책 분야에 연계시킴으로써 자

국의 관련 규정과 기준을 토착화하고 있는 점[13]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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